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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원의한국판결에대한승인및집행의추세에관하여

China Practice Group
중국 그룹

지난4월2일,중국상해시의제1중급인민법원은서울남부지방법원이선고한계약대금지급등에관
한판결을중국내에서승인하고집행하기로하는결정을내렸습니다(이하‘본건결정’)¹.이는중국청
도시중급인민법원이2019년에수원지방법원의대여금지급에관한판결을최초로승인및집행한것
에이어중국법원이한국법원의가사사건이아닌재산법상의사건에관한판결을승인하고집행한두
번째사례입니다.

한국판결의승인및집행에관한중국법원의태도의변경

종래중국법원은한국과중국사이에판결의승인및집행에관한국제조약이부재하고상호보증도존
재하지않는다는이유로재산법상사건에관한한국판결을승인하지아니하는입장이었습니다.

2011년에,중국광동성심천시중급인민법원은서울서부지방법원이선고한손해배상금지급에관한
판결(2010.12.14.선고2009가합6806판결)에대한승인및집행신청을기각하였습니다(2011.9.30.
선고(2011)심중법민일초자제45호민사결정서).

2015년에,중국요녕성심양시중급인민법원은서울남부지방법원이선고한이익금지급에관한판결
(2014. 11. 5.선고2014가소506902판결)에대한승인및집행신청을기각하였습니다(2015.4.8.선
고(2015)심중민사특자제2호민사결정서).

여기서부연할점은,한국의서울중앙지방법원이1999년에중국과한국사이에상호보증이존재한다
는이유로신용장대금지급에관한중국웨이팡시중급인민법원의(1997)유경자초219호판결의효력
을승인하는판결(1999. 11. 5.선고99가합26523판결.이하 ‘1999년판결’)을하였음에도불구하고,
중국법원의위두민사결정서에서는상세한이유를밝히지아니하고한중간에상호보증이존재하지
아니한다고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최근에들어서일부중국법원은한국법원의재산법상판결을승인하고집행하는태도로선회
하고있습니다.

2019년에,산동성청도시중급인민법원은한국인개인이중국에재산을보유하는다른한국인개인을
상대방으로대여금지급을청구하는소송에관한수원지방법원의판결(2017. 7. 20. 선고 2017가단
15840판결)을승인및집행한다고결정하였습니다.위법원은해당결정문에서서울중앙지방법원의

1) 중국에서는외국재판의승인및집행을법원의‘판결(判决)’이아니라‘결정(裁定)’으로판단합니다.

T: +86.10.8478.5376
E: yuna.kang

@leeko.com 

변호사 강윤아

T: +86.10.8478.5377
E: fenghe.zhang

@leeko.com

외국변호사 장봉학

mailto:yuna.kang@leeko.com
mailto:yuna.kang@leeko.com
http://www.leeko.com/member/view.do?lang=KR&searchCategoryno=&memberNo=21199&isOne=true
http://www.leeko.com/member/view.do?lang=KR&searchCategoryno=&memberNo=21199&isOne=true
mailto:fenghe.zhang@leeko.com
mailto:fenghe.zhang@leeko.com
http://www.leeko.com/member/view.do?lang=KR&searchCategoryno=&memberNo=19708&isOne=true
http://www.leeko.com/member/view.do?lang=KR&searchCategoryno=&memberNo=19708&isOne=true


1999년판결에서중국법원의판결을승인하였기때문에한국과중국사이에상호보증이존재한다고
설명하고있습니다((2018)로02협외인6호민사재정문).다만,이승인대상판결은한국인개인이중국
에서재산을보유하는다른한국인개인을상대방으로대여금지급을청구하는한국법원의판결이라
는점에서향후중국법원이중국인개인또는기업을상대방으로하는한국판결의승인및집행신청을
받아들일것인지여부에대한의문이여전히남아있었습니다.

2020년에,상해시제1중급인민법원에서내린본건결정은한국기업이중국기업에대하여(1)쌍방간
체결한라이선스계약상계약대금을청구하고, (2)한국기업의영업표지제거를청구하여승소한서울
남부지방법원의판결을중국내에서승인하고집행할것을결정한것이므로,중국법원이자국기업에
게의무를부과하는한국법원의판결에대하여서도한국과중국간에상호보증이있음을인정하는태
도를유지하여그효력을승인하고그집행을허가한사례라는점에서의미가있습니다.

위4개사례를통하여살펴본중국법원의태도의변경을정리하면다음과같습니다.

2) 중국최고인민법원의“인민법원의일대일로건설을위한추가적인사법서비스제공및보장에관한몇가지
의견”제24조

한편,중국법원의태도가위와같이변경된원인등을설명하여주는중국법원의공식적입장은찾아보
기어렵습니다.다만,중국의최고인민법원(한국의대법원에해당함)에서는2019년도에중국정부에
서추진하고있는일대일로사업(一帶一路,OneBelt,OneRoad)을지원하기위하여중국과인접한
국가와의사이에상호보증의존재를적극적으로인정하여국제상사법정간판결의상호승인및집행
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다는취지를명시한규정을공포하여시행하였는데²,이러한조치의일환으로
서중국법원에서한국판결을승인및집행하는방향으로태도를선회한것으로추정할수있어보입니
다.

시사점

지금까지한국판결을승인한청도시와상해시의두법원은중국의최고인민법원이아닌지방법원이고
중국에서는아직선례구속의원칙이확립되었다고보기도어렵다는점에서향후다른지역의중국법
원에서도한국법원의재산법상판결을승인하고집행할것이라고단언하기는어렵습니다.그러나,이
러한 사례들을근거로한국판결을승인및집행하는중국의법원들이점차늘어나리라고조심스럽게
기대할수있을것으로사료되며,이에관한중국법원의추이를지속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

연도 관할중국법원 사건번호 결정내용 결정이유

2011 심천시법원 (2011)심중법민일초자제45호 승인거부 상호보증부재

2015 심양시법원 (2015)심중민사특자제2호 승인거부 상호보증부재

2019 청도시법원 (2018)로02협외인6호 승인
서울중앙지방법원
1999년판결에따라
상호보증존재

2020 상해시법원 (2019)호01협외인17호 승인
서울중앙지방법원
1999년판결에따라
상호보증존재



[수신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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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광장의중국그룹은1993년부터중국관련업무를개시한이래수백건의한중간투자
프로젝트에관한법률자문을성공적으로수행하였습니다. 특히, 2005년 북경사무소를설립한이래
중국현지의각분야최고 Law Firm과지속적으로네트워크를유지하여중국어디에서나고객에게
효율적인법률서비스를제공하여왔습니다.또한,중국그룹은기업인수합병,외국인투자,금융,증권,
지식재산권, 형사 등의 분야에서 중국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한국 변호사들과 중국 로펌에서
근무하였거나한국관련법률업무에탁월한능력을갖춘중국변호사들로구성되어있어한국기업의
중국진출 및 중국기업의 한국진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해결할수있습니다.중국관련업무에대하여도움이필요하실경우언제든지법무법인(유)
광장중국그룹으로연락하여주십시오.

mailto:mail@leeko.com
http://www.leeko.com/news/newsLetter.do?lang=KR
http://www.leeko.com/nwork/part.do?lang=KR&categoryIdx1=2&categoryIdx2=20855&categoryIdx3=20854&linkYn=Y&code=m70

	슬라이드 번호 1
	슬라이드 번호 2
	슬라이드 번호 3

